
양도예정채권 명세 

*(자산확정일: 2026년 3월 8일 기준) 

(단위: 원, %) 

계좌번호 차 주 명 미상환원금잔액 미상환이자금액 
법적절차 

비용 

적용 

이율 

소멸시효 

완성 

장래이자 

면제 대상 

328-61-76-1579*** 김*미 78,711,280 원 18,675,129 원 3,480,320 원 9.62% 
□여  

□부 

□여  

□부 

328-61-76-1579*** 김*미 71,000,000 원 36,773,327 원 0 원 20.00% 
□여  

□부 

□여  

□부 

328-61-76-2146*** 김*미 21,000,000 원 6,403,711 원 0 원 12.23% 
□여  

□부 

□여  

□부 

328-61-76-2387*** 김*미 36,000,000 원 11,598,609 원 0 원 12.86% 
□여  

□부 

□여  

□부 

328-61-76-2492*** 김*미 63,000,000 원 20,221,472 원 0 원 12.55% 
□여  

□부 

□여  

□부 

328-61-76-2057*** 김*희  95,000,000 원   5,629,778 원  0 원 13.69% 
□여  

□부 

□여  

□부 

328-61-76-2538*** 김*희  146,000,000 원   59,041,440 원  0 원 14.22% 
□여  

□부 

□여  

□부 

328-61-76-2689*** 김*희  66,000,000 원   28,701,212 원  0 원 13.44% 
□여  

□부 

□여  

□부 

328-61-76-2847*** 김*희  22,294,387 원   9,868,411 원  0 원 13.52% 
□여  

□부 

□여  

□부 

328-61-76-1537*** 박*정  50,268,344 원   8,028,474 원  0원 13.1% 
□여  

□부 

□여  

□부 

328-61-76-1740*** 박*정  67,000,000 원   11,051,971 원  0원 13.53% 
□여  

□부 

□여  

□부 

328-61-76-1927*** 박*정  35,000,000 원   5,824,623 원  0원 13.65% 
□여  

□부 

□여  

□부 

328-61-76-2100*** 박*정  37,000,000 원   6,279,254 원  0원 13.92% 
□여  

□부 

□여  

□부 

328-61-76-2388*** 박*정  19,000,000 원   3,303,241 원  0원 14.26% 
□여  

□부 

□여  

□부 

328-61-76-2685*** 박*정  52,000,000 원   8,964,372 원  0원 14.14% 
□여  

□부 

□여  

□부 

* 이자,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

**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,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내

려진 회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 

***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,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

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 

 

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
 채무조정 요청권 

•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 

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채권자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

<채무조정 절차> 

①요청  
②심사 및  

결과통지 
 ③동의  

④채무조정서 

작성 
 ⑤합의 

(채무자) 

금융회사에 

채무조정을 

요청합니다 

(구비서류 제

출) 

▶ 

(금융회사) 

채무조정 심

사 후 결과를 

통지합니다. 

(10영업일 이

내) 

▶ 

(채무자) 

금융회사가 

통지한 채무

조정 내용에 

대해 동의여

부를 결정합

니다. 

▶ 

(금융회사) 

채무자가 동

의한 채무조

정내용에 대

해 조정서를 

작성합니다. 

▶ 

(채무자) 

조정서에 날

인하면 채무

조정 합의가 

성립됩니다. 

 

※ 해당 금융회사 대출 외에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고객

님은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00)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

 

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

•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조정, 채무감

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

•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

 

 법원의 개인회생 

•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

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

•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

 

 법원의 개인파산•면책 

• (개요) 자산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

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

임을 면제하는 절차. 

•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

 

 


